
기부금/후원금 업무절차 

 

1. 목적  

1.1 본 업무절차는 회사의 기부금 및 후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의 『반부패 

준법규정』 및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를 규정하기 

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

2. 용어 정의  

2.1 본 규정은 반부패 준법규정에 기술된 정의를 적용한다. 

3. 기부금 및 후원금 집행원칙 

3.1 회사의 모든 기부·후원행위는 회사의 『반부패 준법규정』, 본 업무절차 및 관련 

사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. 

3.2 회사 임직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회사의 명의 또는 회사를 

대리한 임직원 명의로 기부 및 후원을 하지 아니한다. 

3.3 정치적 목적으로 집행하는 회사 명의 또는 회사를 대리한 임직원 명의의 기부 및 

후원은 엄격하게 금지된다. 

4. 기부금 및 후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 검토  

4.1 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명의 또는 회사를 대리한 임직원 명의로 기부 및 후원을 

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

- 기부·후원처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영되는 단체인지 여부 

- 당해 기부·후원의 목적이 기부·후원처의 설립·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

4.2 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명의 또는 회사를 대리한 임직원 명의로 기부 및 후원을 

하기 전에 [첨부 1. 기부/후원 사전 검토 양식]을 작성하여 회사 컴플라이언스 

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재난·재해 구호 목적 등 당해 기부·후원에 긴급성을 

필요로 하는 경우, 회사 컴플라이언스 조직과의 사전 협의 하에 본 4.2에 따른 

검토 양식의 제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 

4.3 회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상기 4.2에 따라 제출된 [첨부 1. 기부/후원 사전 검토 



양식]의 내용을 토대로 기부·후원처에 대한 기부 및 후원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. 

4.4 회사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부금 및 후원금 지급 건의 

경우에는 상기 사전 검토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 

5. 기부금 및 후원금 지급에 대한 모니터링 

5.1 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명의 또는 회사를 대리한 임직원 명의로 기부 및 후원을 

완료한 후, 당해 기부·후원처로부터 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수령하여야 한다. 

5.2 회사의 명의 또는 회사를 대리한 임직원 명의로 기부 및 후원을 담당한 회사 

임직원은 당해 기부·후원처가 기부·후원의 목적에 부합하게 기부·후원금을 

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(사업보고서,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

명세서 등)을 확보하여 회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. 

5.3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기부금 및 후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모니터링 하기 

위하여 당해 기부 및 후원을 담당한 회사 임직원 또는 기부·후원처에게 추가적인 

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. 


